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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월 일. : 2007 11 19

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제출. :

다 회부일자 년 월 일 회부. : 2007 11 20

라 상정일자 제 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. : 133 2 2 (2007. 11. 30)

의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박정희2. ( : )提案說明 要旨

가 개정이유.
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“『 』

위원회 조례 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“

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나 주요골자.

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제명 변경하고○

위원회의 기능 중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,○

해소 또는 방지대책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주무부서나, ,

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,

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

기능을 강화 안 제 조( 2 )

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해당 민원 소관,○

국장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



남은 임기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 안 제 조( 3, 4 )

위원회의 소집 등에 있어서○ 회의소집을 위원 인 이상의 출석에서3 위원장을

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여 민원처리에서의 신중을 기할 수

있도록 규정 안 제 조( 7 )

의 김 병 욱3. (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

안 제 조에 회의를 개회하고자 할 경우 위원 인 이상 의 정족수를 재적7 “ 3 ” “○

위원 과반수 출석 으로 조정한 것은 개회의 자유로움을 제한시키며 회의“ ,

소집을 현행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를37○ 『 』

의무화 하고 있으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“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 명시된 것처럼 우리 구에 유사기능과 중복성은

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.

본 조례 안은 날로 복잡하고 첨예하게○ 대립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각종

분쟁을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분쟁을,

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고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

사료됨.

4. :審査結課 原案可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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